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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상명하달식의 관료주의형에서 아래로부터 변화가 일

어나는 기업형으로 정부가 변화되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에 합당한 사람들과 의견들은 장려해야 하나

이에 반하는 사람이나 의견은 과감히 배격해야 한다.

Bill Clinton

韓 國 開 發 硏 究 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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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序 言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주민들과의 거리도 가까움.

이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지역특성에

맞는 책임감 있고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함.

사회가 복잡다기화되면서 중앙정부가 만족시킬 수 없는 다양한 지역적 수

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

해질 것으로 판단됨.

- 우리보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 단위로

다양한 개혁노력이 진행되어 왔음.

특히 1970년대 및 80년대에 들어와 전반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행

정 효율화 및 주민참여 증대 등을 위한 노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종종 중앙정부의 정부개혁을 유발하였음.

* KDI에서는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 개혁사례를 모아 아래로부터의 정부개혁: 세

계 9대 베스트 지방정부의 경영혁신사례를 조명한다 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

-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주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한 자치단체장 선거가 처음

실시된 후 2년여의 시간이 흘렀으나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과거의 비효율적 행정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고객주의 정신이 정착

되지 못하였고, 행정서비스의 효율화보다는 의욕만을 앞세운 개발계획의

추진이 보편화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선진국에서 추진되어 온 지방정부 개혁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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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地方政府改革의 基本課題

-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정부개혁의 목적은 정부가 꼭 해야 할 일 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도록 제도 및 관행을 바꾸는 데 있음.

정부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저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비효율성

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음.

정부개혁이란 정부의 기본적 역할과 역할수행 방법을 재정립함으로써 정부의

效果性(effectiveness )과 效率性(efficiency )을 높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먼저 정부가 꼭 해야 할 일 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은 責任性

(accountability )의 결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음.

많은 경우 정부의 임무는 구체화되지 않은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함.

정부가 꼭 해야 할 일 을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명

확히 규정하고 그 책무를 완수하였는지를 제대로 평가해야 함.

- 한편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부문이 기본적으로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정부부문을 대체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정부부

문은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유인이 작음.

이에 더하여 책임의 미정립으로 인한 각종 미시적 통제(micromanagement )

의 누증도 하부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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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정부개혁의 목표는 첫째, 책임의 명확한 규정과 사후 실적평가를 통한

책임성의 강화, 둘째, 경쟁촉진과 자율확대를 통한 효율성의 제고로 요약될 수

있음.

이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고객주의 행정의 강화,

기능 및 조직의 개편, 인사 및 보수제도의 개선, 예산제도의 개선, 세무행정

의 개편, 회계 및 조달제도의 개선, 평가 및 감사체제의 개편 등을 제시할

수 있음.

이러한 제반 전략은 정책집행업무의 비중이 높은 지방정부에서 특히 도입되

기 쉬운 특성을 가짐.

[도 1] 지방정부 개혁의 목표와 전략

목

표

책임성의 제고 효율성의 제고

효과적(effective)인 정부 효율적(efficient)인 정부

기

본

방

향

- 책임의 명확화와 결과중심체제

의 도입

- 경쟁도입과 자율확대

전

략

고객주의

행정강화

기능 조직

개편

인사 보수

제도개선

예산제도

개선

세무행정

개편

회계 조달

제도개선

평가 감사

체제개편

내

용

시민헌장

제도도입

추가적인

사업소화

및 공개

경쟁입찰

제도도입

총정원제

도 정비

및 성과급

확대

예산회계

연 도 의

조정 및

예산운영

의 신축성

제고

세정조직

의대단위

통합

복식부기

방 식 의

회계제도

도입 및

지자체의

조달자율

권 확대

중립적인

지방정부

실적평가

기구설치

및 지방

감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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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地方政府改革의 戰略

1 . 顧客主義 行政의 强化

지자체별 행정서비스 목표를 체계화한 지방민원행정에 관한 ○○ 시 군

구 헌장 을 제정 운영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이용의 시민만족도를 증진

하고 사무처리기간의 단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 現況 및 問題點

- 우리나라의 공공행정은 대체로 서비스 공급자 위주로 그 기준이 설정되는 관료

주의적 행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함.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서비스 이용의 만족도를 증진시켜 나가

는 고객주의 정신이 부족.

- 현행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

고 있지만, 중앙 차원의 획일적인 지침들이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상의 처리기간은 실제 소요기간보다 훨씬 길게 제시되

어 있고, 설정기준이 개선되는 변화를 찾기 어려움.

* A시의 경우 지난 5월중 민원처리건수는 739건, 법정처리기간은 3,862일이나 실

제 처리소요일수는 1,804일로 나타나서 단축일수는 2,058일, 단축비율은 53%임.

* 일부 민원사무의 경우 서류접수 시점을 조정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사례도

있음.

-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민원사무

처리기준의 설정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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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민선자치 이후 각 지자체별로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고객주의 행정의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됨.

민원행정서비스 기준 자체가 여전히 공급자 위주로 책정되고 있으며, 기준달

성 및 개선목표에 대한 명시적 지표가 제시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들을 시

급히 개선해야 함.

○ 改善方案

- 영국의 市民憲章 (부록 1 참조 )과 같이 고객주의 공공서비스를 강조하고 , 체

계적이고 명시적인 행정서비스 목표를 제시하는 각 지자체별 지방민원행정

에 관한 ○○시 군 구 헌장 (이하 가칭 민원행정헌장)의 제정을 추진

행정서비스 기준 자체가 공급자가 아닌 서비스의 수혜자 입장에서 정해지

고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이를 꾸준히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

야 함.

- 민원행정헌장 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기존의 각종 민원 행정서비스 기준

들을 점검하여 현실화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공표 홍보하며, 향후 이들 목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

동 제도의 추진을 통해 공무원 및 시민의 의식개혁을 유도하고,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치단체간 경쟁과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유도.

- 민원행정헌장 에서 처리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는 민원사무는 원칙적으로 시민

이 자기권리를 찾아가는 민원에 한정해야 할 것임.

시민의 권리를 설정해 주는 특혜적 성격의 민원의 경우 보다 공정하고 신중

한 처리과정이 제시되어야 함.

-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의 개정 및 실효성 있는 운영을 통해 기관

별 민원행정헌장의 제정을 법적으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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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必要措置

- 지자체의 경영실적에 대한 상설 평가기구 신설시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시민의 설문 면접조사를 평가항목에 반영.

우수기관에 대해 영국의 차터 마크(Charter Mark)와 같은 포상제와 일정한 재

정적 유인(특별교부금의 활용 등)을 제공.

-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의 개정.

기관별 민원행정헌장 제정을 권장 권고하는 조항 신설.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의 공개와 포상 및 재정적 유인책 명문화.

2 . 機能 組織 改編

가. 事業部署化 推進

추가적인 사업소화를 추진하여 정책입안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사업소

에 경쟁 자율 책임에 입각한 새로운 경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능

률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現況 및 問題點

- 현재 지방정부조직에 있어서 정책입안기능과 집행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효율

성과 책임성이 저하.

- 현재 전국적으로 941개(정원 34,709명)의 지방사업소가 존재하나 기존의 지방정부

조직과 동일한 구태의연한 형태로 운영(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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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 현황(1995)

주: ( )안의 수치는 사업소 정원임.

분 야

광 역 기 초

사업소수

(A )

정 원

(B)

평균정원

(B/ A )
사업소수

사회복지 40 1,106 27.7 66

환경 위생 30 3,207 106.3 153

문화 체육 53 2,068 39.0 195

관광 공원 20 956 47.8 43

산림 녹지 18 576 32.0 -

건 설 52 4,600 88.5 67

교 통 8 476 59.5 7

상수도 29 8,451 291.4 69

농수산 57 1,834 32.2 10

소 방 3 68 22.7 -

기 타 7 282 40.3 15

계 316 23,624 74.5 625(11,085)

○ 改善方案

- 추가적인 사업소화 추진.

지방업무 집행업무의 경우 별도의 사업소 형태로 전환하고, 수도관리 등 현

장업무의 경우 현장사업소 위주로 인원을 재배치.

기초단체의 경우 추가적인 사업소화 대상 : 주택과, 건설과, 하수과, 녹지

과, 도시과 일부.

기초단체의 경우 기존의 현장사업소와의 통합대상 : 수도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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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본청인원의 30∼40%가 재배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표 2).

<표 2> A市와 B市의 사례

본청인원

(a)

추가적인 사업소화 대상 기존사업소와의 통합 대상

인원(b ) (b/ a) 인원(c) (c/ a)

A市 329 53 16% 60 18%

B市 448 79 18% 114 25%

- 새로운 경영체제 도입.

현행 및 추가될 사업소 조직에 선진국의 자율적 사업부서 조직처럼 경쟁

자율 책임에 입각한 경영체제 도입.

인사 보수제도의 탄력적 운용방안과 새로운 예산 회계 조달제도를 사업소

조직에서부터 도입.

사업소장은 점진적으로 계약직으로 대체하고 공개경쟁 임용과정을 통하여

선임.

○ 必要措置

- 법규의 개정은 필요 없고 기초단체의 경우 광역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본청 과

조직과 사업소 개편.

- 다른 과제에서의 필요조치(새로운 인사 보수 예산 회계 조달제도)를 함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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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公開競爭入札制度의 導入

독점체제인 정부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민간위탁 대상업무를 확

대하고 민간기업 뿐 아니라 지방정부 담당부서도 경쟁입찰에 참여시킴

으로써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現況 및 問題點

- 민간부문끼리 경쟁하는 민간위탁은 블루컬러 업무를 중심으로 그런대로 폭 넓

게 추진되고 있으나 대상시설에 대비한 실적은 저조.

비교적 민간위탁이 활발한 C道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대상업무의 44%만이

민간위탁에 넘겨짐(표 3).

<표 3> 민간위탁 현황 (C道)

시 설 내 역
대상시설

(A )

실 적

(B)
B/ A

청사관리 청사등 시설관리, 안전관리, 조경, 청소, 방

역, 전기설비

80 41 0.51

사회복지 어린이회관, 근로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여성회관, 복지관, 화장장등

125 80 0.64

농림수산 도매시장, 휴양림, 보호수, 가로수 관리, 농

기계 수리센타, 도축장, 축산폐수시설물

31 1 0.03

청소환경 가로청소, 청소대행관리, 방역소독, 폐기물

및 적환장, 정화조청소, 오폐수처리

79 29 0.37

문화체육 공설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문

화예술회관, 기타 체육시설

48 9 0.19

도시공원 가로정비, 공원관리, 시 군립공원, 전적지

관리, 공영주차장

63 35 0.56

교육 및

기타시설

농민교육원, 훈련원, 기타 교육시설 및 사

업소, 도 시군 사업소

24 3 0.13

계 450 19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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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장성 테스트 의 일환인 민간 정부부문간의 공개

경쟁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무.

○ 改善方案

- 대상업무 확대.

블루컬러 업무에서도 적용을 확대하고 화이트컬러 업무에까지 대상을 점진

적으로 확산.

확대대상 화이트컬러 업무: 건축 토목관련, 전산 정보기술, 법무, 재무, 인사.

- 민간부문과 지방정부 부서와의 경쟁 강화.

현재 민간위탁 경쟁입찰에서는 민간업자끼리만 경쟁하고 있으나 민간 정

부부문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지방정부 담당부서를 같이

경쟁입찰제도에 참여시킬 필요.

경쟁입찰 대상업무는 모든 지방부서업무에 대해서 이른바 시장성 테스트

에 준하는 엄밀한 분석과정을 거쳐 선정.

* 외국의 사례 : 영국의 강제경쟁입찰제도 , 미국 Phoenix市, Indianapolis市.

○ 必要措置

- 민간위탁의 대상업무 확대는 광역 기초단체간의 협의 하에 추진 가능.

- 시범적으로 민간 정부부서간의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예

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에 필요한 경우 특례조항을 신설.

- 민간에 의한 서비스 공급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 및 평가

체계 구축.

- 민간에 업무가 낙찰될 경우 잉여 행정인력 처리에 대한 적절한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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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人事 報酬制度의 改善

가. 總定員制度의 整備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적정규모로 유지하고 지자체에 정원운용

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건비 총액한도제를 실시

○ 現況 및 問題點

- 각 지자체의 현정원은 총정원 산식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일용직이 많아 실제 공무원 규모는 통계상의 공무원 규모를 크게 초과 (A市의

경우 현정원 479명 외에도 일용직이 150명).

-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

이 제약되며 시간 및 인력상의 행정비용 소요.

○ 改善方案

- 인건비 총액한도제 실시: 총정원 산식을 개선한 후, 이 산식에 의거하여 인건

비를 책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정원을 운영하는 자율권을 부여.

절감된 인건비 예산은 특별성과급에 사용하여 효율적 인력운영을 촉진

하는 동시에 공무원 보수체계의 변동을 방지.

산식에 의거한 인건비가 현재의 인건비 수준에 미달할 경우 점진적인 정원

조정을 유도.

일용직의 양성화: 280일 이하의 일용직에 대한 급여지출도 모두 인건비 내에

서 지급하도록 내무부 지침을 강화.

- 11 -



- 인건비 총액한도제에 비하여 진일보한 제도로서 경상비(인건비+물건비) 총액

한도제가 있으나 이는 현 단계에서 시기상조라 판단됨.

물건비 예산을 크게 확보한 후 , 이를 인건비로 전용하려는 유인이 발생

하기 때문임.

○ 期待效果

- 정원의 자율적 조정에 따라 지자체별 행정여건에 따른 인력운용의 신축성 제고.

- 일용직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 공무원 규모에 대한 파악 용이.

- 정원 및 상위직급의 증가는 1인당 인건비 즉 처우수준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이에 반대하는 지자체내의 자동제어 장치 발생.

현재: 정원 및 상위직급이 증가해도 기존인력의 처우수준과는 무관.

나. 組織 人力運用의 效率化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조직 인력운용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

내의 기관별 정원총수 제한을 폐지

○ 現況 및 問題點

- 지자체 내의 각 기관별 정원의 총수가 제한되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

력적인 대응이 곤란.

기초단체의 洞에서 市로의 정원이동은 도지사 승인 사항.

- 지자체 내부의 비효율성: 小課主義 (인구 8만의 작은 기초단체에도 課의 수가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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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改善方案

-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읍면동에 대한 인력배치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

기 위하여 관리기관별 정원총수 제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폐지.

정원을 시본청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되므로 읍면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체

적인 기능정비가 가속화하고 사업소의 민간위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

- 小課主義의 배경은 인사적체이므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승진제도의 개선

이 필요.

課 수를 현행 수준에서 더 이상 늘리지 못하게 한 지침은 유지.

다. 實績給의 擴大

현행 특별상여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적용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대

함으로써 , 업무생산성 향상과 보수의 형평성 (차등 성과에 대한 차등 보수 )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에 더욱 충실한 형태로 개선

○ 現況 및 問題點

- 1996년부터 실적급으로서 특별상여수당을 도입하였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

시를 보류하는 등 문제점 발생.

- 이는 객관적 실적지표 개발의 어려움, 예산상의 제약, 평등지향적 조직문화, 관

료주의적 타성 등에 주로 기인하지만, 제도적 미비점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

특별상여수당의 지급대상을 당해 계급 또는 등급별 인원의 10%로 제한하

고 있어 생산성 향상의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함.

내무부의 시행지침이 지나치게 자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 탄력적인

운영이 저해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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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改善方案

- 특별상여수당의 지급대상을 계급 또는 등급에 상관없이 전체 직원의 30% 이내

로 확대하고 팀이나 과 단위로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특별상여수당 총액만을 제한(예; 본봉총액의 22.5%)하고, 이를 각 대상자에게

어떻게 배분할지는 자치단체장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특별상여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은 각 지자체가 예산절감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별도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실적급 액수를 확대.

각 지자체는 예산절감 및 인력고용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임.

- 내무부의 시행지침 가운데 상당부분을 지자체의 자율결정에 위임.

근무성적평정 결과 상위 50%만이 심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

고, 총평점에서 차지하는 근무성적평정의 비중을 현재의 5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축소.

특별실적평가 및 기관장평가의 비중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

용.

- 장기적으로는 특별상여수당 지급대상을 전체 직원으로 확대하고 지급총액도

본봉총액의 50% 이상으로 증액하는 등 특별상여수당 제도를 확대.

이와 동시에 본봉 인상과 신규수당 신설을 억제하여 전반적으로 보수체계를

실적급 중심으로 이행.

또한 재정자립도 등 시행여건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특별상여금제를 의무

화.

- 14 -



4 . 豫算制度의 改善

가. 豫算會計年度의 調整

지자체의 예산회계연도를 중앙정부와 3개월의 시차를 두도록 조정하

여 예산편성을 효율화하고 정례화된 추경편성을 방지

○ 現況 및 問題點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연도가 동일하여 보조금, 양여금 예산 등

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짐.

중앙정부 예산 확정후 추경편성이 정례화되어 행정력 낭비 .

○ 改善方案

- 지방지치단체의 예산회계연도를 4월 1일에서 다음 연도 3월 31일로하여 중앙

정부의 회계연도와 3개월의 시차를 두도록 조정.

○ 期待效果

- 예산편성의 효율화와 정례화된 추경편성의 방지.

245개 지자체에서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

○ 必要措置

- 시행 첫 해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서 다음 연도 3월 31일로 하고 추가된 3개

월에 해당하는 교부금, 양여금의 정산절차를 강구.

- 재정통계와 국민소득계정 등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연간재정집행(1월∼12

월) 실적통계를 별도로 작성(분기별 통계작성의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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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豫算運營의 伸縮性 提高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의 개선 예산비목의 통합 단순화 중

기재정계획 운영의 실효성 제고 산출예산제도의 시범적 도입 방

안을 추진하여 예산운영의 신축성 제고

○ 現況 및 問題點

- 전통적인 투입예산제도에 기초하여 통제위주로 예산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재정운

영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초래.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일상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지자

체의 자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예산비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탄

력적 예산집행을 저해.

중기재정계획이 활성화되지 못한채 형식적으로 수립 운영.

○ 改善方案

- 현행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의 성격을 예산편성요령에 대한 지침서에서 예산정

책방향에 대한 지침서로 전환.

국가재정여건과 주요시책 , 지방재정여건과 과제 , 지방예산편성의 기본

방향 부문은 보다 상세화하고 강화해 나가되, 경비별로 세세하게 기술된

예산편성요령의 제시는 최소화.

각종 수당, 여비 등에 적용되는 기준단가를 현실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의

결정에 대한 단체장의 자율권을 확대.

- 예산비목을 보다 통합 단순화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탄력성 제고.

목 내에서 세목 및 세세목 분류를 대폭 단순화하고 세항 및 목에 대한

단체장 예산전용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사기준 등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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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강화하되 중앙정부 중기

재정계획 운영의 활성화 등 제반여건이 정착될 때까지 현행 중기재정계획 제

출 의무조항을 완화.

중 장기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경비예산 등을 중앙에서 지원.

각 지역의 중 장기 발전방안 수립시 재정운영방향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중

기재정계획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

- 공공재 및 서비스의 산출, 즉 생산량에 초점을 맞추는 산출예산제도를 사업소,

특별회계에서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다. 特別會計 基金의 整備

특별회계 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무부 지침을 강화하여 예산

체계의 통합 단순화와 특별회계 기금의 정비를 유도

○ 現況 및 問題點

-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각종 특별회계 기금이 난립하

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을 저해.

중앙정부의 경우 특별회계 기금을 정비하고 공공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도록

제도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체계적인 정비노력이 없

고 최근에 기금의 신설이 크게 증가.

현재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기본운영방향이 예산편성지침에 제시되고 있지

만 실효성이 없고, 기금운용에 대한 지침은 제시되지 않음.

○ 改善方案

-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 시달시 특별회계 기금 운영에 대한 지침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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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로 운영 가능하거나 통폐합이 가능한 특별회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특별회계의 단순화를 유도.

*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통합을 유도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새

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등 소규모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통합하도록 유도.

기금에 대해서도 예산운용지침을 제시하고 시달된 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

* 유사기금 및 영세기금의 통폐합 유도 .

- 특별회계와 기금의 신설시 내무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

○ 必要措置

-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운용을 개선하고 내무부 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화 조항

을 지방재정법에 신설.

- 지방재정법 제2조(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예산체계의 통합 단순화 노력을 명문화

하고 제2항에 예산체계의 통합 단순화 방안을 명시.

라. 財政統計體系의 改善

IM F 방식의 통합재정수지 방식을 도입하여 순계규모와 재정수지의 파

악이 가능한 통합예산 중심의 재정통계체계 확립

○ 現況 및 問題點

-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통계체계의 문제점은 순계기준의 재정통계체계

미확립, 재정수지 개념의 결여,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예산개

념의 미사용, 통계체계, 분류방식의 일관성과 통계작성의 시의성 부족 등으

로 요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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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改善方案

- 재정통계상의 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중앙정부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IMF

방식의 통합재정수지방식을 도입.

○ 期待效果

- 순계개념에 입각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이 가능하고, 통합예산 기준의 통계

체계 확립.

5 . 稅務行政의 改編

징세행정의 투명화 효율화와 세수의 증대를 위해 세무인력의 전문성을 제

고하고 세정운영체계를 개선하며 , 중기적으로 조세청이나 광역지방세청 설

립과 같은 세정조직의 대단위 통합방안을 추진

○ 現況 및 問題點

- 지방세무행정의 문제점은 세무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결여, 부과와 징수

업무의 미분리, 결산 및 확인절차의 불철저, 전산화의 부진, 민선자

치 이후 징세노력상의 문제 등으로 요약됨.

- 세정업무에 있어서도 순환보직이 이루어짐으로써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 축적

이 어렵고 이로 인해 세원조사에 한계.

* B시의 세정담당직원 32명 중 세무직은 3명에 불과하며 기능직과 일용직이 9명에

달함.

- 민선자치 이후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체납세금 징수를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세원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징세노력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B시의 경우 세금체납징수 안내서에서 시장이름을 삭제하고 보낸 사례는 민선

시대 이후 달라진 세정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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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改善方案(短期)

- 세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시책 강구.

세무직렬을 6급 이하로만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중간관리자 이상

에서도 전문성 유지.

* 세무직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제도개선 필요.

세무직 전환시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무직에 대한 전문교육

을 강화하며 세무수당을 현실화.

- 세무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과단위에서 분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개편 촉진.

- 징수업무에 대한 상급자의 실질적 감독이 가능하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 세정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전산화 과정에서 외부

용역의 이용을 활성화.

- 소득할 주민세 징수와 관련하여 세무서와의 업무협조관계를 강화하고 국세

청의 온라인망 활용 등에 있어 협조체제를 구축.

○ 改善方案(中期)

<代案Ⅰ. 租稅廳 設立>

- 국세청을 개편하여 국세 지방세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조세청을 설립: 현행 국

세 지방세 체계하에서 지방세무업무를 중앙으로 이관하여 지방세 징수후 지

역별로 배분.

기존의 지방 국세청 조직과 정보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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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청 설립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징세업무가 되지 않도

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조세청 설립시 징세행정의 효율화, 국세행정과 지방세행정의 유기적 통

합성 제고, 지방세 심판청구 기능의 제고, 정보화 전산화의 촉진, 지

역이기주의와 토착비리의 극복 등을 기대.

<代案Ⅱ. 廣域地方稅廳 設立>

- 광역단위의 지방세 징수사무소 설립: 광역지자체에는 지방세 사업소를 설치하

고, 시 군 구에는 지방세 사업소 지소를 설치하여 지방세의 부과 징수업무를

담당.

기초지자체의 세무인력을 분리하여 광역단위에서 통합관리.

세입 세출에 대한 각 지자체의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 운영.

- 광역 지방세청 설립안의 경우 (Ⅰ )안과 비교하여 징세행정의 효율성 면에

서는 뒤지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에 보다 부합되는 장점이 있음.

- 현재의 기관별 징세행정조직에서는 세무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신축적인 인사

운영, 전산화 추구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정조직을 대단위로 통합하는

것 자체가 중요.

○ 外國의 事例

- 미국 일본: 각 자치단체가 소관세목에 대한 부과 징수 담당.

- 프랑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방세의 징수업무를 국세징수기관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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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會計 調達制度의 改善

가. 會計制度의 改善

정부회계 특성에 맞도록 발생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수정된 복식부기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지자체간 행정성과의 평가와 비교 가능성

제고

○ 現況 및 問題點

- 현행 정부회계는 현금주의와 단식부기제도로 운영되어 현금통제에는 유용

하나 오류 및 부정적발 가능성에 있어서 결정적 약점을 가짐.

장부조직상의 계수적인 자기검증수단 결여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자산 부채

현황 파악이 곤란.

예산과 실적간의 충분한 대비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조직단위

및 활동의 평가를 위한 원가계산이 이루어지기 곤란

-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방식의 회계제도는 지자체에서부터 도입하는 것이 바람

직.

지자체의 경우에도 순수한 공공성 위주로 운영되는 자산이 상당부분 존재

하나 이러한 자산의 회계처리문제가 중앙정부에 비해 심각하지 않으며, 제

도 개선시 지자체 활동의 기업회계적 측정이 보다 용이.

○ 改善方案

- 전산화 작업과 병행하여 정부회계의 특성에 맞도록 발생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수정된 복식부기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재무제표를 작성 발표.

- 22 -



기업회계방식의 도입을 통해 지자체 행정성과의 평가와 비교 가능성을 제고

하고 경쟁환경을 조성.

사업예산 성격의 특별회계에서 우선적으로 도입.

나. 調達制度의 改善

조달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중앙집중방식을 개선하고 지자체

에 조달행정의 자율권을 확대

○ 現況 및 問題點

- 중앙조달의 문제점: 낙후된 품질, 수요기관의 요구 반영 미흡, 적기납품의 지

체 , 복잡한 구입절차 .

- 지자체 자체구매의 문제점: 적기구매 곤란 (최소 9일이 소요), 지나치게 낮은

조달청 단가.

○ 基本方向

- 현 여건에서 완전한 분산조달제도는 시기상조이므로 현행 중앙조달방식을 유지,

개선하되 분산조달 방식을 부분적으로 확대.

아직은 지자체 조달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미흡.

지자제의 성숙에 따라 분산조달제도의 점진적 확대는 필요.

○ 改善方案

- 중앙조달 방식을 개선: 지자체의 수요변화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정례화하고

용역사에 의한 배달방식을 확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의 확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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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품

을 공급받고 납품대금은 조달청에 납부하는 제도

- 분산조달방식의 확대: 수요기관이 직접구매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는 5천만원

이나 광역단체에게는 이를 상향조정.

광역단체의 자율권 확대에 따른 책임행정을 위하여 지방의 조달관련 인력

에 대한 교육 훈련과정 마련.

소액물품에 대한 자체구매 절차를 12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

* 상급단체의 재무회계 규칙에 일반계약절차 생략규정을 삽입.

7 . 評價 監査體制의 改編

가. 評價體制의 整備

지방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평가하는 중립적 기구로서 가칭 지방자치평가단 을 국무총리실

지방자치제도 발전위원회 산하에 설치

○ 現況 및 問題點

- 언론 등 여러기관에서 지자체의 실적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경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단기간에 불충분한 인력투입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정확성 결

여.

- 현재와 같은 일부 민간기관에 의한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평가는 지방단체에게

부정확한 시그널(signal)을 줌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요인으

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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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改善方案

-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평가하는 중립적 기구로서 가칭 지방자치평가단 을

국무총리 제4조정관실에 설치.

- 기본적으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를 위해 재정경제원에 설치된 경영평가단

과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의 체제를 원용.

- 평가를 위한 지표내용 및 평가방법은 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이 주

관하여 작성.

- 지방자치 평가단은 대학교수, 연구원, 공인회계사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하여 매

년 한시적(예: 3 6월)으로 운영.

- 지방단체에서도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중앙의 평가단과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가제도를 상호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전.

- 현재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를 지방자치평가단 위에 두

고 동 위원회는 지방자치평가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지침을 결정하고 최종적

인 평가결과를 심의 조정.

- 특별교부세(1996년 5,708억원)의 일부를 평가결과에 대한 포상액으로 사용.

○ 必要措置

- 기존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체제와 유사한 제반 규정 마련.

- 평가지표의 내용 및 배점 결정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가지

새로운 경영혁신방안의 시행을 위한 유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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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監査體制의 改善

지방단체에 대한 감사의 중복성을 완화하고 지방감사의 효율성 및 전문

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층감사제도 도입 , 지방감사조정위원회 설치 등

여러가지 대안 강구

○ 現況 및 問題點

- 감사원, 내무부, 국회, 상급지방단체, 지방의회 등 다양한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감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표 4).

<표 4> 지방자치단체 감사일수( 94. 10. 1 95. 9.30)

(단위: 일)

주: 상기 감사일수에는 기관 전체에 대한 일반감사 뿐 아니라 단위 국 과에 대한 수시감사, 지

도점검, 민원조사 등이 포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평균 대전 광주 충남 경남 평균 서울강남 성남시 광주군 천안시

103 120 70 144 79 124 241 55 100 102

- 자치단체 자체감사의 경우 독립성 및 전문성 결여.

○ 改善代案

<代案Ⅰ. 계층감사제도의 도입>

- 지방감사의 중복성 완화를 위해 감사가 행정체계의 계층적 순서에 따라 이

루어지도록 하는 계층감사제 도입.

- 감사원, 내무부, 국무총리실 및 중앙행정기관은 광역단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

하고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에 의해서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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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案Ⅱ. 지방감사조정위원회 설치>

- 중복감사의 폐혜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 연간 감사기간을 제한하는 등 지방

감사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감사조정위원회 를 국무총리실에

설치.

-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단체의 자체감사기구를 대폭 축

소하고 지방의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설치.

○ 必要措置

- Ⅰ안: 가칭 지방감사원법 을 제정하고 기존의 감사원법 과 지방자치법 등 개

정.

- Ⅱ안: 감사원법 과 지방자치법 등 개정.

- Ⅲ안: 지방감사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지방감사위원

회 설치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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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英國 市民憲章의 槪要

- 영국의 市民憲章(Citizen ' s Charter )은 1991년 7월에 公共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목

표로 도입되었음.

市民憲章은 10년간의 한시적 프로그램이며, 여기서 공공서비스의 범위는 中央

政府뿐만 아니라 전체 公共部門의 서비스를 포괄함.

현재 38개 헌장이 주요 공공서비스 수준을 규정하고 있음.

- 市民憲章의 도입으로 시민들은 제공받는 공공서비스 수준의 기준을 미리 부여받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의 최대치가 정해지고 地方政府 行政

서비스 수준의 기준이 정해짐.

公共서비스 수준의 기준이 설정되어 공표되고, 이것이 달성되면 기준이 상향 조

정됨.

公共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최소한 그에 대한 謝過와 說明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기차, 전력공급 등) 補償制度가 시행되고 있

음.

- 한편 市民憲章의 이행에 대한 상징적 포상제도로서 市民憲章을 충실히 수행한 기

관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Charter Mark 제도가 199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지금까지 美國, 濠洲 등 많은 국가들이 정부부문 개혁과정에서 市民憲章을 참고로

하였으며, 1993년 12월에는 20개 국가대표들이 市民憲章에 대한 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많은 국가들이 英國의 市民憲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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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英國의 强制競爭入札制度 (CCT : Compuls ory Competitiv e T endering )

1. 도입목적

- (1)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2) 경쟁을 통해서 원가개념에 대한

인식과 公共支出의 價値(VFM )를 제고하며, (3) 고객인 주민들에게 보다 싼 비용으

로 높은 質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4) 입찰대상인 서비스업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업무내용과 기준을 보다 명료하게 하는데 있음.

2. 실시방법 및 대상

- 지방정부 내의 담당부서와 관련 민간업자들이 공개적으로 정해진 과정의 入札에 참

여하고 가장 경쟁적인 응찰자가 특정서비스를 일정기간의 계약을 통해 공급.

지방정부 내부부서에게 낙찰될 경우 지방정부 내에 별도의 기구, 즉 直接서비스

部署(DSO: Direct Service Organization )를 두어 업무를 수행.

- 입찰제도의 과정은 入札意思를 표시하는 단계, 계약자의 과거경력 등에 대한 상세

한 설문지를 제출하는 단계, 각 지방정부의 서류심사를 거쳐 入札에 초청되는 단계,

최종 응찰하는 4단계의 과정을 거침.

- 제도의 적용대상기관은 기초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경찰, 소방, 여객운송기관, 지역개

발공사 등 거의 대부분의 지방단체가 해당.

3. CCT 적용결과

- 1993/ 94년의 경우 영국 지방정부 전체의 블루컬러업무에 대한 CCT의 결과 전체

계약금액의 약 6%, 즉 약 1억2천만파운드의 비용이 절감.

- 런던 완즈와스(Wandsworth)區의 경우 CCT 도입으로 그동안 절약된 경비를 1.1억

파운드로 추계(1994년 區豫算總額의 50%에 해당)되며 부서내 경쟁과 효율성의 증

진을 통해 區공무원의 數가 1995년에 1992년 대비 3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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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방안

연구참여자 명단

이계식 황성현 박진 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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